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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DB산업협의회 정기총회 회순


o 일시 : 2013년 11월 28일(木), 17:20 ~ 17:52

o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B1 다이너스티B

시 간 주요내용 진행

17:20∼17:22 개회 선언 회장

17:22∼17:45
[안건토의]

- 부의안건 및 보고안건 -
회장/사무국

17:45∼17:48 [기타토의] 회장

17:48∼17:49 폐회 선언 회장

17:49∼17:52 사진 촬영 사무국

17:52∼ DB인의 밤 2부 행사장 이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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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부의안

의 안 번 호 제 1 호 의

결

사

항

의결 년월일 2013. 11. 28.

상 정 2013년 정기총회

안건명 : 2013년도 사업 실적

제 출 일 자 2013. 11. 28.

제 출 자 한국DB산업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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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o 2013년도 사업 실적을 원안대로 의결함

2. 제안이유

o 정관 제11조(총회의 의결) 1호에 의거하여 2013년도 사업

실적을 총회에 부의하는 것임

3. 주요내용

o 정기회의 개최

- 회장단 회의(5회) : 18차(1.16), 19차(6.14), 20차(8.28),

21차(10.23), 22차(12.19 예정)

- 운영위원회(1회) : 4차(3.13)

- 분과회의(총 11회)

․서비스분과 : 20차(2.6), 21차(4.3), 22차(7.4), 23차(9.4),

24차(12.4 예정)

․컨설팅분과 : 17차(1.23), 18차(6.26), 19차(9.5), 20차(10.31)

․솔루션분과 : 15차(1.9), 16차(11.13)

- 총회(1회) : 2013 정기총회 및 DB인의 밤(11.28)

o 교육 간담회 개최(총 4회)

- (서비스분과) DB서비스 기업이 알아야 할 비즈니스 전략(2.14)

- (서비스분과) DB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좌담회(4.11)

- (컨설팅분과) 데이터 시대, 공공 민간 협력 방안 간담회(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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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분과) DB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11.19)

o 체육행사(총 5회)

- 상반기(4.24), 하반기(9.25)

- 서비스분과(10.9, 11.21)

- 컨설팅분과(11.26)

o 국제 협력

- 중국 칭화대(5.8), 하얼빈공정대(8.16) DB SW 기증

- 한·중 DB기술협력 세미나·전시회(8.16~8.18, 중국 하얼빈)

※ 웨어밸리, ITEG, 위세아이텍, 티베로, 엑셈, 엔코아, 와이즈넛, 포시에스,

아인스에스엔씨 등 9개사 참여

- 하얼빈 경제기술 개발 특구 투자 유치단 내한(9.24)

※ 한국DB진흥원, 웨어밸리, 케이웨더 방문

o 산 학 협력

-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 Database Specialist Workshop

(DBSW) 2013 공동 개최(2.18~20, 제주)

o 2013 우수 DB인 상 추진

- 후보 접수(9.2~10.22)

- 1차 심사(10.23)

- 2차 심사 및 선정(11.13)

- 시상식(11.28, DB인의 밤)

o 기타

-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발의(6.4, 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국산 DB솔루션 맵 개정판 제작·배포(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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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부의안

의 안 번 호 제 2 호 의

결

사

항

의결 년월일 2013. 11. 28.

상 정 2013년 정기총회

안건명 : 차기 회장단 선출

제 출 일 자 2013. 11. 28.

제 출 자 한국DB산업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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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o 현 회장단의 임기가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단을 선출하여 의결함

2. 제안이유

o 정관 제11조(총회의 의결) 1호, 제22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1호 및 2호에 의거하여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선출을

총회에 부의하는 것임

3. 주요내용

o 차기 회장 선출

o 차기 부회장(분과위원장) 3인 선출

o 차기 수석부회장 선출

※ 참고

o 차기 회장단 임기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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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부의안

의 안 번 호 제 3 호 의

결

사

항

의결 년월일 2013. 11. 28.

상 정 2013년 정기총회

안건명 : 2014년도 사업 계획

제 출 일 자 2013. 11. 28.

제 출 자 한국DB산업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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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o 2014년도 사업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2. 제안이유

o 정관 제11조(총회의 의결) 1호에 의거하여 2014년도 사업

계획을 총회에 부의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2014년도 주요 사업 계획(안)

o 협의회 위상 강화

- 독립법인 추진 및 업무 확대 방안 마련

※ 협의회를 ‘협회’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데이터’ 산업 영역으로 확대 논의

- 참여 회원사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협의회 역할 확대

※ '13년 발의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은 연내 제정 목표로 추진중

o 회원 간 교류·친목 도모 강화

- 정기모임 개최 :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총회

- 전체, 분과별 체육행사 확대 추진

- DB인의 밤 행사 등 회원사 교류의 장 마련

o 회원사 역량강화 지원

- 분과내·분과간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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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대상 선진기술 및 비즈니스 교육 추진

- 회원사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추진

o 산·학 협력 추진

- DB학회, DB소사이어티 등 학계와 협업하여 공동 세미나,

공동 연구 등 추진

- DB 전문인력 수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 연계 확대

o 국제 협력 기반 마련

- 한·중 DB기술 협력 세미나 개최(‘14.4.28~30 예정, 제주)

※ 한국정보과학회 DB소사이어티 Database Specialist Workshop(DBSW)

'14년 행사와 공동 추진

- 국산 DB의 해외 기증 등 국내 DB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국내외 DB기업 해외 진출 성공사례 보급·공유

□ 향후 계획(안)

o 차기 회장단 구성 이후 2014년 사업 계획 세부 사항 논의

및 분과별 사업 계획 수립(‘14년 2월 예정)

o 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사업 예산 승인(‘14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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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보고안

의 안 번 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고 년월일 2013. 11. 28.

상 정 2013년 정기총회

안건명 : 2013년도 결산 보고

제 출 일 자 2013. 11. 28.

제 출 자 한국DB산업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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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o 정관 제28조(예산 및 결산) 2항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사항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에게 공지함

o 본 안건은 회계연도 종료 전 가결산 사항으로 총회에 보고

하기 위함

2. 2013년도 결산보고(안)

(단위 : 천원)

구분(항목) 수입 지출 잔액

2012년 이월 31,100

2013년 연회비 32,000

회원사 경조사 1,040

한-중 DB기술협력세미나 12,809

협의회 체육행사 지원 313

운영위원회 개최 1,662

산·학협력 워크샵 1,085

DB인의 밤 개최 14,130

합 계 63,100 31,039 32,061

o 잔액은 이월하여 ‘14년 예산으로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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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보고안

의 안 번 호 제 2 호 보

고

사

항

보고 년월일 2013. 11. 28.

상 정 2013년 정기총회

안건명 : 운영위원사 현황

제 출 일 자 2013. 11. 28.

제 출 자 한국DB산업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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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사 현황(24개사)

o 서비스 : 7개사, 컨설팅 : 7개사, 솔루션 : 10개사

- ‘13년 변동 내역 : 5개사 추가

※ 이피아이솔루션즈, 이티엑스퍼트그룹, 트루데이타(이상 컨설팅분과),

신시웨이, 비아이매트릭스(이상 솔루션분과)

(2013.11.28 현재)

분 과 기업명

서비스(7)

케이웨더㈜ ㈜로앤비

㈜잡코리아 ㈜윕스

코리아크레딧뷰로㈜ 시공미디어㈜

㈜누리미디어

컨설팅(7)

㈜아인스에스앤씨 ㈜투이컨설팅

㈜비투엔컨설팅 데이터투테크놀러지㈜

㈜이피아이솔루션즈 ㈜트루데이타

㈜아이티엑스퍼트그룹

솔루션(10)

㈜웨어밸리 ㈜위세아이텍

㈜큐브리드 ㈜와이즈넛

㈜알티베이스 ㈜티베로

지티원㈜ ㈜엔코아

㈜신시웨이 ㈜비아이매트릭스

2. 임원사(운영위원사 포함) 회비 기준

o 회원관리규칙 제3조(회비)에 따라 회비 징수

- 회장사 5,000,000원, 부회장사 3,000,000원

- 운영위원사 1,000,000원

※ ‘14년 34,000,000원 회비 수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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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보고안

의 안 번 호 제 3 호 보

고

사

항

보고 년월일 2013. 11. 28.

상 정 2013년 정기총회

안건명 : 회원사 현황

제 출 일 자 2013. 11. 28.

제 출 자 한국DB산업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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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분과 기업명 홈페이지 대표

1 기업 서비스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허정도

2 기업 컨설팅 교보정보통신㈜ http://www.kico.co.kr 황주현

3 기업 솔루션 ㈜그로투 http://www.growtogether.co.kr 김관호

4 기업 서비스 ㈜날리지리서치그룹 http://www.krgweb.com 전원하

5 기업 솔루션 ㈜날리지큐브 http://www.kcube.co.kr 김학훈

6 기업 컨설팅 넥스젠NCG㈜ http://www.ncgs.co.kr 이창열

7 기업 서비스 노킹온㈜ http://www.datanews.co.kr 이태훈

8 기업 서비스 ㈜누리미디어 http://www.nurimedia.co.kr 최순일

9 기업 솔루션 ㈜다음소프트 http://www.daumsoft.com 김경서

10 기업 솔루션 ㈜다이퀘스트 http://www.diquest.com 강락근

11 기업 서비스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 오윤섭

12 기업 컨설팅 ㈜데이타헤븐 http://www.dataheaven.co.kr 류세현

13 기업 솔루션 ㈜데이터스트림즈 http://www.datastreams.co.kr 이영상

14 기업 컨설팅 데이터투테크놀로지㈜ http://www.data2tech.com 이수철

15 기업 - ㈜데브기어 http://www.devgear.co.kr 박범용

16 기업 - 동서전산㈜ http://www.e-dongseo.co.kr 전명자

17 기업 서비스 ㈜디엔에이소프트 http://www.realclick.co.kr 김연수

18 기업 - 디지엠정보기술㈜ http://www.dgmit.com 권혁태

19 기업 서비스 ㈜로드피아 http://www.roadpia.co.kr 이상덕

20 기업 서비스 ㈜로앤비 http://www.lawnb.com 안기순

21 기업 컨설팅 리네아정보기술㈜ http://www.linea.co.kr 안상일

22 기업 솔루션 ㈜리얼타임테크 http://www.realtimetech.co.kr 진성일 이종욱

23 기업 서비스 마스터이미지미디어㈜ http://www.movist.com 이영훈

24 기업 컨설팅 ㈜메타마이닝 http://www.metam.co.kr 이진석

25 기업 솔루션 ㈜바넷정보기술 http://www.banet.co.kr 이창하

1. 회원사 현황 : 128개 회원

o 기업회원 : 110개사, 특별회원 : 18인

(2013.11.28 현재, 기업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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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분과 기업명 홈페이지 대표

26 기업 솔루션 ㈜비아이매트릭스 http://www.bimatrix.co.kr 배영근

27 기업 서비스 ㈜비온시스템 http://www.howweather.com 장희경

28 기업 서비스 비즈엠(코리안메디) http://www.koreanmedi.com 이상목

29 기업 솔루션 ㈜비케이에스엔피 http://www.bksnp.com 배맹환

30 기업 컨설팅 ㈜비투엔컨설팅 http://www.b2en.com 조광원

31 기업 솔루션 ㈜비티웍스 http://www.btworks.co.kr 권오준

32 기업 컨설팅 ㈜빅정보기술 http://www.bigit.co.kr 이문기

33 기업 컨설팅 삼성SDS㈜ http://www.sds.samsung.co.kr 조일묵상무

34 기업 솔루션 ㈜소만사 http://www.somansa.com 김대환

35 기업 솔루션 ㈜소프트포럼 http://www.softforum.com 김상철 이경봉

36 기업 솔루션 ㈜솔트룩스 http://www.saltlux.com 이경일

37 기업 - 스마트시트 http://www.smartsheet.co.kr 김승혁

38 기업 서비스 ㈜시공미디어 http://www.sigongmedia.co.kr 박기석

39 기업 솔루션 ㈜신시웨이 http://www.sinsiway.com 최연준

40 기업 서비스 ㈜신테크 - 신병태

41 기업 컨설팅 ㈜씨에스리컨설팅 http://www.cslee.co.kr 이춘식

42 기업 컨설팅 ㈜씨퀄로 http://www.sqlroad.com 정원혁

43 기업 컨설팅 ㈜아던트컨설팅 http://www.ardent.co.kr 류호종

44 기업 컨설팅 아미하이텍㈜ http://www.amiht.co.kr 이해석

45 기업 컨설팅 ㈜아이티쓰리 http://www.it3.co.kr 박기수

46 기업 컨설팅 ㈜아이티앤씨 http://www.itnc.co.kr 한경림.한승림

47 기업 컨설팅 ㈜아이티엑스퍼트그룹 http://www.iteg.co.kr 손인근

48 기업 컨설팅 아이티이앤씨 - 이정희

49 기업 컨설팅 ㈜아인스에스엔씨 http://www.einssnc.com 양영진

50 기업 솔루션 아카이브테크놀로지㈜ http://www.archivetek.co.kr 김일영

51 기업 솔루션 ㈜알티베이스 http://www.altibase.com 김영철

52 기업 솔루션 ㈜앤트위즈 http://www.antwiz.com 양용성

53 기업 솔루션 앱토스㈜ http://abtoss.com 장태성

54 기업 솔루션 ㈜야인소프트 http://www.yainsoft.com 정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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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분과 기업명 홈페이지 대표

55 기업 - ㈜에이치앤에스웨어 http://www.hnsware.co.kr 홍성완

56 기업 솔루션 ㈜엑셈 http://www.ex-em.com 조종암

57 기업 솔루션 ㈜엔써티 http://www.ncerti.co.kr 박성원 오헌식

58 기업 솔루션 ㈜엔코아 http://www.encore.co.kr 이화식

59 기업 서비스 ㈜엠군미디어 http://www.mgoon.com 김덕조

60 기업 서비스 ㈜영진닷컴 http://www.youngjin.com 김길수

61 기업 솔루션 오라스코프 http://www.orascope.net 김성식

62 기업 서비스 오티알 http://www.otr.co.kr 박홍진

63 기업 서비스 ㈜와이비즈앤씨 http://ybiz.co.kr 권용현

64 기업 솔루션 ㈜와이즈넛 http://www.wisenut.com 강용성

65 기업 서비스 ㈜와인이십일닷컴 http://www.wine21.com 최성순

66 기업 솔루션 ㈜웨어밸리 http://www.warevalley.com 손삼수

67 기업 솔루션 ㈜위세아이텍 http://www.wise.co.kr 김종현

68 기업 솔루션 ㈜위엠비 http://www.wemb.co.kr 김수현

69 기업 컨설팅 ㈜위즈베이스 http://www.wizbase.co.kr 박태욱 전한태

70 기업 서비스 ㈜윕스 http://www.wips.co.kr 이형칠

71 기업 - 유니트라인 http://unitline.co.kr 최창렬

72 기업 - ㈜유라스텍 http://www.eurastech.com 이선영

73 기업 솔루션 ㈜유비엠정보 - 김태형

74 기업 컨설팅 ㈜유젠아이코퍼레이션 http://www.uzen.net 이우상

75 기업 솔루션 이너비트㈜ http://www.inervit.com 강태헌

76 기업 서비스 ㈜이노빈 http://www.innobean.com 정찬혁

77 기업 서비스 ㈜이노에듀케이션 http://iimath.net 정민식

78 기업 솔루션 ㈜이씨마이너 http://www.ecminer.com 민광기

79 기업 서비스 이씨플라자㈜ http://kr.ecplaza.net 박인규

80 기업 서비스 ㈜이타임즈 http://www.etimes.net 최재완

81 기업 컨설팅 ㈜이피아이솔루션즈 http://www.episolutions.co.kr 서강교

82 기업 서비스 ㈜인터파크INT http://www.playdb.co.kr 김동업

83 기업 서비스 ㈜잡코리아 http://www.jobkorea.co.kr 김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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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분과 기업명 홈페이지 대표

84 기업 서비스 ㈜저널피아 http://www.journalpia.com 김광희

85 기업 - 제니시스기술㈜ http://www.genesis.co.kr 이정열

86 기업 서비스 ㈜지비엠아이엔씨 http://www.153weather.com 방기석

87 기업 솔루션 지티원㈜ http://www.gtone.co.kr 이수용

88 기업 솔루션 ㈜케이사인 http://www.ksign.com 최승락

89 기업 컨설팅 ㈜케이앤아이 http://www.knisystem.com 김진영

90 기업 컨설팅 ㈜케이엘매트릭스 http://www.klmatrix.com 이승우 황의석

91 기업 서비스 케이웨더㈜ http://www.kweather.co.kr 김동식

92 기업 서비스 케이티하이텔㈜ http://www.kthcorp.com 김학연

93 기업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 http://www.kcb4u.com 조강직전무

94 기업 솔루션 ㈜큐브리드 http://www.cubrid.com 정병주

95 기업 솔루션 ㈜토마토시스템 http://www.tomatosystem.co.kr 이상돈

96 기업 솔루션 ㈜투비웨이 http://www.tobeway.com 오세창

97 기업 컨설팅 ㈜투이컨설팅 http://www.2e.co.kr 김인현

98 기업 서비스 ㈜투핸즈미디어 http://www.twohandsmedia.com 강호철

99 기업 컨설팅 ㈜트루데이타 http://www.truedata.co.kr 이종화

100 기업 서비스 특허법인 정직과특허 http://www.hnpat.com 이상찬

101 기업 솔루션 ㈜티베로 http://www.tibero.com 장인수

102 기업 솔루션 ㈜포시에스 http://www.forcs.com 조종민

103 기업 솔루션 ㈜프람트 http://www.prompt.co.kr 주현선

104 기업 솔루션 ㈜피앤피시큐어 http://www.pnpsecure.com 박천오

105 기업 서비스 ㈜학술교육원 http://earticle.net 노방용

106 기업 서비스 한국자산평가㈜ http://www.koreaap.com 이학균

107 기업 컨설팅 현대정보기술㈜ http://www.hit.co.kr 오경수

108 기업 컨설팅 ㈜KB데이타시스템 http://www.kds.co.kr/ 허세녕

109 기업 컨설팅 PLAN 정보기술 http://www.plandb.co.kr 주종면

110 기업 서비스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하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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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별회원 : 18인

(2013.11.28 현재, 기업/학교명 가나다순)

연번 구분 분과 기업/학교명 홈페이지 성명

1 특별 솔루션 건국대학교 http://www.konkuk.ac.kr 이미영

2 특별 서비스 건국대학교 http://www.konkuk.ac.kr 김준모

3 특별 솔루션 건양대학교 http://www.konyang.ac.kr 김기주

4 특별 서비스 경원대학교 http://www.kyungwon.ac.kr 김석수

5 특별 서비스 광운대학교 http://www.kw.ac.kr 최영훈

6 특별 컨설팅 국민대학교 http://www.kookmin.ac.kr 이춘열

7 특별 서비스 단국대학교 http://www.dankook.co.kr 손승우

8 특별 솔루션 명지대학교 http://www.mju.ac.kr 전종훈

9 특별 - 법무법인 수호 http://www.suholegalgroup.com 이영대

10 특별 컨설팅 삼성SDS㈜ http://www.sds.samsung.co.kr 이기환

11 특별 서비스 상명대학교 http://www.smu.ac.kr 노동조

12 특별 서비스 숙명여자대학교 http://sookmyung.ac.kr 이춘실

13 특별 컨설팅 연세대학교 http://gsi.yonsei.ac.kr 이정우

14 특별 솔루션 인하공업전문대학 http://www.inhatc.ac.kr 변창우

15 특별 - 중앙대학교 http://www.cau.ac.kr 김진수

16 특별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원진철

17 특별 솔루션 한양대학교 http://www.hanyang.ac.kr 조남재

18 특별 솔루션 KAIST http://www.kaist.ac.kr 이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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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DB산업협의회 정관

정 관

제정 : 2009. 10. 29.

개정 : 2010. 02. 11.

2010. 11. 19.

2011. 11. 17.

2012. 05. 31.

2013. 03. 1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한국DB산업협의회(Korea DB Industry Association,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민간, 공공 및 학계 간 상호교류를 통해 DB 산업계의 권익

보호와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DB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협의회의 주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가. DB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상호교류를 위한 제반 사업

나. DB산업 관련 시장조사, 시장 확대 전략, 기술, 법률, 정책 등의 연구 사업

다. DB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 연계 지원

라. DB산업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마. DB산업 관련 홍보와 광고

바. DB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사.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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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기업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구성

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업회원 : DB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나. 특별회원 : 학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② 본 협의회의 회원가입 및 회원 자격에 대한 사안은 회장단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가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하

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각종 활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발언권이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특

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②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

나. 총회,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다. 협의회 활동의 적극 참여의 의무

제8조(회원탈퇴)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별도 절차에

의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의회의 회원은 본 협의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본 협의회의 회의는 총회,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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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기업회원으로 구성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

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기본 활동방향과 주요 사업

나.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과 해임

다. 재정에 관한 사항

라. 운영위원회가 심의 회부한 사항

마. 기타 주요 사항

②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회장단) ① 회장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분과위원회의 장(부회장)으로 구성

하며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회장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제적 회장단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제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4조(운영위원회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가. 정관의 제정과 개정

나. 협의회의 주요 대외, 대내 활동과 사업에 대한 의결

다. 회원의 제명에 대한 의결

라. 임시총회 소집 및 안건 회부에 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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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과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의결

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의결

사. 회비의 종류와 금액에 대한 의결

②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의결

나.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결

다. 분과위원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한 의결

라. 기타 분과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분과위원회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나.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의결 정족수) 제9조에 규정된 각 조직의 의결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17조(의결권의 대리) ①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소속한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

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의사록) 제9조에 규정된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임원이라 하며

회장단 및 감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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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장 1인

나. 수석부회장 1인

다. 부회장(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 이상 5인 이하

라. 운영위원 5인 이상 30인 이하

마. 감사 2인 이내

② 수석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협의회 업무

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업무를 대행한다. 대행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2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 자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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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장단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⑤ ④항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⑦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가.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나. 임원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다. 본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임기) ① 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의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연도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④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기간으로 한다.

제24조(고문) ① 협의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협의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운영위원

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 전임회장 및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전임 원장은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수입)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

당된다.

제26조(회비의 징수 및 관리) ①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본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편성

하여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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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본 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본 협의회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본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규칙)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과 업무 운

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의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본 협의회

의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나 기관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부 칙<2009.10.29>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09. 10.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최초조직 및 임원) 본 협의회의 최초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준비

위원회 재적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본 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 협

의회 설립을 위해 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02.11>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0. 02. 1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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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11.19>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0. 11.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7>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1. 11. 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31>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2. 05.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13>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3. 03. 13. 부터 시행한다.


